
 【 결요지】

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

로 인한 취득이 취득세 과 상인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, 이 때의 취득은 

무상취득으로 이 상당하므로, 구 지방세법(1997. 8. 30.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

기 의 것)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당

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 으로 삼을 수는 

없다.

【주문】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【이유】상고이유를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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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〔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〕

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어 그 합병으로 

인한 취득이 취득세 과 상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, 합병 당시 법인장부에 기재된 

당해 토지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 으로 삼을 수 있

는지 여부


